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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 안
번 호 2088

제출년월일:
제 출 자:

2023. 5. 4.
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2022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발생으로 예치
금이 증가하였고, 2023년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이자수입 증가, 2023년
1회 추경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발생으로 인해  2023년도 신
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을 중구의회에 의결 받고자 함.

2. 근거법령
❍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 및 제11조
❍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제5조
❍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8조

3. 주요내용
❍ 기금조성 현황
【당초】 (단위: 천원)

2022년도 말
조성액

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
조성액 비 고

수 입 지 출 증 감

170,983 71,158 0 71,158 242,141

【변경】 (단위: 천원)

2022년도 말
조성액

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
조성액 비 고

수 입 지 출 증 감

2,071,764 6,265,095 0 6,265,095 8,336,859

4. 첨부서류 :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
